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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유지관리 법제화 방안 연구

A Study Regarding the Legislation of Maintenance for School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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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cent trend has been consistently raised by the media of educational environment issues such as

deteriorated existing school facilities, water-leaks due to the lack of proper maintenance and poor toilet

facilities. For the efficient use of the budget to be used for maintenance of school facilities, an effort to

extend the life of the facility to the max is needed. However, current maintenance system of school

facilities is to deal with the defects after discovered, and consequently the durable period is shortened

due to early deterioration of facilities and efficient budget execution cannot be realized. For this reason,

the result emphasizes the need to improve maintenance management system of school facilities, and

proposes a systematic bill of school facilities maintenance according to expert investigation and

correlation analysis through school facilities maintenance-related information that is distributed to a

number of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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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I-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최근 기존 학교시설 노후화와 적절한 유지관리

부재로 인한 누수현상, 열악한 화장실시설 등의 학

교시설과 관련한 교육환경 문제가 언론을 통해 지

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추세이다.

학교시설 유지관리는 준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

전하고 사용자의 편익과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

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이다. 또한

쾌적하고 아름다운 학교환경 조성, 지속적인 학교시

설의 경제성 추구, 내용연수 보전·연장, 시설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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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노후화 방지, 시설보수 예산절감, 안전성 확보 등을

이룩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한정

된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시설물의 수

명을 최대한 연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나 현재

학교시설 유지관리방식은 결함이 발견된 후에 대처

하는 사후처방 방식으로 조치하고 있어 시설물의

조기 노후화로 인해 내용연수를 단축시킴으로 효율

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학교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유지관리 기준이 지자체

별, 시도교육청별로 매우 다른 현황을 보이고 있어

학교별 유지관리 수준 격차가 매우 크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시설의 유지관리 제도개

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다수의 법에 분산되어 있

는 학교시설 유지관리 관련 내용을 통합하여 체계

적인 학교시설 유지관리 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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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연구의 범위는 크게 공간적 범위와 내용적 범위

로 구분하며, 공간적인 범위는 전국 시・도교육청
및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고등학교

이하 학교시설이고, 내용적인 범위는 학교시설 유지

관리 개선을 위한 법제화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하

였으며,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첫째, 학교시설 유지관리 현황

분석을 통해 학교시설의 관리주체, 유지관리 유형,

유지관리 업무범위, 인력활용, 예산 등 구체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유지관리 제도의 필요성과 개선방향

을 도출한다. 둘째, 현행 관련법을 학교관련법과 시

설관련 기타 법으로 나누어 시설유지관련 내용을

조사·분석 하고, 기존법과의 연계가능성 또는 독립

적으로 통합하여 법제화하는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셋째, 학교시설 유지관리 법제화 항목에 대한

분석틀을 설정하여 법제화 항목과 영향요인 항목에

X축 과 Y축으로 상호 관련성을 설정하여 법제화

항목을 추출하도록 한다. 넷째, 학교시설 유지관리

법제화의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 학교시설 유지관

리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한

다. 총 2회의 델파이 조사를 통해 학교시설유지관

리 법제화 방향 설정에 활용하도록 한다.

II. 이론적 고찰

II-1. 학교시설 유지관리 업무범위 및 관리주

체

1) 유지관리 업무범위

(1) 업무범위

학교시설의 유지관리는 기존의 학교시설에 대해

초기에 확보된 성능을 유지하고 상황에 따라 개선

된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되는 모든 종류의 시

설사업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여기

에 학생들의 안전 및 학교 시설운영을 위한 각종

업무를 포함하여 개념을 설정할 수 있다. 학교시설

의 유지관리는 관리주체별로 업무범위가 달리 설정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래의 표 1 는 일반적

으로 학교의 관리주체별 유지관리 업무범위를 설정

한 예시이다.

구 분 업무범위

구 역 세부업무내용 학교 교육청 관리업체

건물관리
시설물 점검ㆍ보수 ❍

공공요금 ❍
유리창 관리 ❍

청소관리

실내청소(화장실 포함) ❍
실외청소 ❍

쓰레기 분리수거 ❍
쓰레기 및 폐기물 처리 ❍

운동장 청소 ❍
경비관리

학교시설 순찰 ❍
유인ㆍ무인경비 ❍
주차질서유지 ❍

운영관리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
승강기안전검사 ❍
소방점검 ❍

전기안전관리대행(매월) ❍

환경개선

사업

화장실 개선 ❍
창호교체 ❍
바닥공사 ❍
냉난방공사 ❍
외벽보수 ❍
방수공사 ❍
도장공사 ❍
전기공사 ❍
외부환경개선 ❍
소방시설개선 ❍
기타환경개선사업 ❍

표 1. 학교시설 유지관리 업무범위

(2) 일상적 유지관리

일상적 유지관리는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직접 담

당하는 가장 일반적이면서도 소규모적인 시설사업

에 해당하는 종류의 유지관리 관련 업무라고 할 수

있으며, 교육청에서 직접 실시하는 비교적 큰 규모

의 유지관리 관련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환경개선

사업의 규모보다 작은 시설사업이 모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일상적인 유지관리는 청소, 주변 조경 식재 관리,

통신 및 일반 기기 점검 및 관리 등이 속하며 소규

모의 도장, 창호수리, 화장실개보수 등이 이에 속한

다.

업무 주요업무

방호원

학교시설물관리 및 소규모수선,

도시가스관리, 등사, 문서수발, 교내

수목관리 및 시설물관리

시설물관리 각종시설물 유지보수

일반직 시설예산집행,시설관리

조무원.

(기능직)

학교시설유지,보수 및 관리, 시설점검,

시설전반 감독 및 수리, 소규모 유지보수,

학교시설관리일체, 영선업무, 조경 및

수목관리, 시설물 기초점검,

전기․소방․설비 등에 대한관리,

시설유집수(비품수리, 시설보수, 청소)

행정실장 행정실 업무총괄

표 2. 유지관리와 관련한 학교인력의 주요업무

(3) 법정유지관리

일반적인 학교시설물의 유지관리 중 법적인 근거

에 의해 점검 시기 및 점검 방법 그리고 각급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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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에 확인을 받아야 하는 유지관리 업무를 말하

며, 소방, 승강기, 방역, 방재 등이 있으며, 각 관련

전문가적인 지식 및 법적 체계 하에 이루어지는 유

지관리로 비전문가가 할 수 없는 범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각 지역별 관리주체가 전문가로 이뤄

지는 관계 기관이나, 관련 민간 위탁 용역 업체 등

을 통해 유지관리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4) 환경개선사업

환경개선사업은 학교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시설

의 개선 및 보수, 보강 사업으로 기존 학교의 상태

를 최적상태로 개선하고 향상하기 위한 대규모 유

지관리 업무로 바닥공사, 방수공사, 화장실개선공사,

창호교체공사, 소방시설개선공사, 전기시설개선공사,

냉난방공사, 외벽(단열)개선, 외부환경개선(담장, 배

수로, 운동장 시설 등), 기타시설공사(도장, 급수

등) 등으로 세분화하여 각 지역별 실시하고 있다.

학교시설의 일반적인 유지관리 업무 중 학교가

시행하는 시설유지관리는 수선 수준의 소규모 유지

관리이며, 교육청이 시행하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교체수준의 사업으로 두 분야의 업무를 함께 고려

하여 학교시설의 생애주기비용을 고려한 LCC(Life

Cycle Cost) 개념의 유지관리 방안을 수립해야 한

다.

구분 내용

학교시설

유지관리

업무

일상적인

유지관리

소규모 일상적 유지관리 분야
- 시설 청소, 주변 조경 관리, 기기
점검 및 관리 등

법정유지

관리

법적 근거에 의해 점검 시기 및 방
법 등을 받아야 하는 유지관리 분야
- 소방관련, 승강기, 방역 등

환경개선

사업

학교시설의 시설 개선 및 향상을 위
한 공사(사업)
- 창호교체, 화장실개선, 외벽단열보
강, 외부환경교체 소방 및 전기 시
설 개선 공사 등

표 3. 학교시설 유지관리 업무 분류표

2) 관리주체

학교시설의 관리주체는 크게 교육청과 학교, 민간

위탁관리업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각의 관리

주체는 유지관리와 관련한 주요 업무범위 및 사업

규모가 다른데 학교의 경우 전문적인 기술이나 특

별한 경력이 상대적으로 필요없는 청소, 경미한 개

보수, 조경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교육청

의 경우 학교에 비해 비교적 규모가 큰 유지관리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환경개선사업을 주로 담당

하고 있으며 교육청별로 신속한 유지보수가 필요한

학교에 대한 지원을 위한 기동점검반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민간위탁업체는 학교가 자체적으로 관리하기 힘

든 분야인 법정관리분야나 BTL학교와 같이 체계적

인 유지관리가 필요한 경우 청소, 기기점검, 경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의 형태로 담당하고 있

다.

각 관리주체는 나름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호 보완적으로 학교시설의 업무를 추진 할 수 있

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II-2. 학교시설 유지관리 현황

1) 학교시설 현황

2012년 초․중․고등학교 시설규모는 연면적 기

준으로 총 8천9백만㎡ 정도이며 건축동수 및 연면

적 기준으로 1996～2005년 사이에 건축된 학교시설

이 전체의 27.1% 및 31.8%로 가장 많이 나타냈다.

1985년 이전에 건축된 학교시설이 연면적 기준으로

전체의 47.9%의 분포를 보여 거의 59% 수준에 육

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20년 이상된 건물의 경우 유지관리에

투입되는 비용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므

로 향후 유지관리에 투입되어야 하는 그에 따른 예

산투자 규모도 클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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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건축연도별 초․중․고등학교 시설규모 추이

2) 환경개선사업 예산 편성현황

학교시설 유지관리 예산은 크게 교육청의 환경개

선사업 예산과 학교에서 편성하여 집행하는 유지관

리 사업예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시 도교육청 교육환경개선시설비 투자액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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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조 4,703억원으로 전년 1조 4,575억원 대비 128

억원(0.9%) 증가하여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1) 시지역의 교육환경개선시설비 투자액은 201

2년 5,815억원으로 전년 5,408억원 대비 7.5%증가하

였으며 전년 대비 증가폭이 큰 지역은 서울(34.6%),

울산교육청(33.7%)인 반면, 인천(△81.7%), 부산교

육청(△7.5%)은 전년 대비 투자액이 감소하였다.

도지역은 2012년 8,888억원으로 전년 9,167억원

대비 3.0% 감소하였으며. 충남(44.1%), 경남(23.3%),

전북교육청(15.1%)만 전년보다 투자액이 증가하였

으며, 나머지 지역은 투자액이 감소하였다.

그림 2. 교육환개선시설비 투자액 및 비율

균형적인 투자, 특히 교육환경개선의 경우 중장기

투자계획에 따른 적정 투자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

다.

교육복지 투자액 등의 증가로 인해 교육환경개선

시설비 투자가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지역이 상당

수 있으나 이들 지역의 경우 노후시설이 상당 비중

을 차지하고 있어 장기적 계획 수립을 통한 유지보

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일시에 대규모 재정 수

요가 발생하여 재정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

다. 따라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중 장기투자 계획

수립과 계획에 따른 적정한 투자가 이루어질 필요

가 있다.

3) 학교시설 유지관리 현황

(1) 학교기본운영비 배분기준

대부분의 시 도교육청에서 한국교육개발원의 표

준교육비 연구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설정한 기준

1) 한국교육개발원, 2013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 2013, 

pp.267~274

에 따라 학교기본운영비를 배분하고 있다. 학교당,

학급당, 학생당 경비 이외에 건물유지비 등을 별도

로 산정하여 배분하는 경우도 있으며, 상당수의 교

육청에서는 세입결산액을 기준으로 일정 규모나 비

율을 초과하는 순세계잉여금을 학교회계전입금 수

입으로 반영하여 단위학교의 불용액을 최소화하려

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2)

시 도교육청에 따라 가산경비 항목은 차이가 있

지만 대체로 건물면적 등을 고려한 건물유지 관리

비, 특수교육관련 비용, 각종 사업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 냉 난방비와 같은 에너지 비용, 초등학생 통

학 및 특수교육대상자 차량운영비 등을 주로 반영

하고 있다

이러한 비용은 규모는 크지만 학교별로 지원대상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개별학교의 실제 여건을 반

영하여 실소요액을 배분해야 하는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일부 가산경비 지원항목 중 대부분의 학교

가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기본운영비 포뮬러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2) 표준교육비에서의 시설 유지관리비

표준교육비는 학교교육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확보되어야 하는 수준의 교육비로 간주할

수 있으며 표준교육비는 학교교육활동의 내용을 체

계적으로 분석하여 나타난 결과이기 때문에 단위학

교별로 교육비의 지출계획을 수립하는데 유용한 참

고자료가 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학교의 교육활동 및 실제 지출자료

를 근거로 산출하고 표준교육비에 근거하여 학교운

영비를 산정하여 배부하므로 기존학교의 교육비 및

시설관리비 등의 추정에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가장 최근에 산출된 표준교육비와 관련된 연구에

서 제시된 각급학교의 표준교육비는 다음과 같으며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표준공통운영경비의 약 3.8%

정도(학교당 약 1천9백만원)이며 중고등학교의 경우

도 이와 유사한 3～4%내외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

다.3)

2) 한국교육개발원, 2013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 2013, 

p.118

3) 2011년 유․초․중․고등학교 표준교육비 산출연구, 한국교육개

발원, 2011, p.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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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초등학교 학교규모별 표준 공통운영 경비

(3) 학교시설 유지관리 사용 현황

선행하여 실시한 학교시설 유지관리 제도개선방

안 연구에서 조사한 학교시설 유지관리비는 학교현

황 자료(12개 학교)에 의하면 단위면적당 연평균 유

지관리비는 약 33,174원/㎡이며 이 중에서 학교투자

는 2,138원/㎡, 교육청 투자는 31,036/㎡인 것으로 분

석되었다.1)

구분
학교소규모

시설관리

교육청

환경개선사업
합계

5년간

유지보수비합계
1,171,156,225 17,001,095,275 18,172,251,500

연평균사업비 234,231,245 3,400,219,055 3,634,450,300

학교당연평균

사업비
19,519,270 283,351,588 302,870,858

면적당연평균

사업비
2,138.01 31,036.47 33,174.48

비율(%) 6.4 93.5 100.0

표 4. 학교 유지관리사업 현황(2008～2012)

(단위 : 원)

서울시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시설유지를

위한 각종 공사시행 현황을 보면, 공립학교는 시설

공사에 평균 3천만원을 집행하여 기본운영비의 약

6%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2) 초․중․고등

학교의 평균연면적이 10,102㎡이므로 단위면적당 유

지관리 시설사업비는 약 2,969원 정도인 것을 알 수

있다.

4) 맹준호, 학교시설유지관리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 

국가건축정책위원회, 2012, p.6

5) 서울시교육청, 중장기 학교시설물 유지관리계획 TF 결과보

고, 2013, p.6

그림 4.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유지관리비

사용현황 비교

각 학교들은 매년 자체적으로 시설예산을 편성하

여 학교 설정에 따른 각종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학교사정과 업무형편을 고려할 때 이는

사전 유지보수 보다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노

후시설의 교체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2천만원 내외의 소규모로 실시되는 건축공사의

경우도 실내건축(리모델링)에 주력하는 경우로, 시

설의 수명을 연장하고 사용자의 안전을 목표로 실

시되는 공사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III. 학교시설 유지관리 관계 법령

III-1. 건축물의 유지관리 관계 법령

모든 시설물에 적용되고 있는 건축물 유지관리

정책 및 법안들의 방향성을 검토하여 학교시설 유

지관리 개선 방향과 접목가능여부를 판단하고, 학교

시설의 유지관리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과 법령을

검토하고자 한다.

1) 건축법

건축법에 유지관리에 대한 조항을 2008년 도입하

였으며, 제35조(건축물의 유지관리)에 건축물의 유

지 및 관리 조항을 신설하여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

리자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제40조부터 제

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및 제66조부터 제

68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함

을 의무화 한다.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해당 건

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사

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 이후 정기점

검과 같은 항목과 기준으로 제5항에 따른 수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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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수시점검을 완료한 날을 말

하며, 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부터 2년

마다 한 번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2) 건축물 유지관리법(안)

건축물 유지관리법(안)1)은 국토교통부에서 2012년

에 발주한 건축물 유지관리 제도개선 연구에서 제시

한 법(안)이다.

건축물을 구성하는 여러 설비 등에 대한 유지관리

기준이 각 개별법령에 산재되어 있어 관계법령을 파

악하는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점검 대응에도 한

계가 있어 이를 통합적으로 규정해줄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건축물 유지관리 기준은 주로 건축물, 대

지 및 건축설비 등이 구조 및 화재 등의 건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한 사후 점검 중심으로 규정되

어 있다. 이에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물 유지관리 계획수립에서부

터 점검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관계 기준이 필요함

으로 유지관리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야 한다.

3) 주택법

1972년 12월 30일 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이 열악

한 주택보급률을 향상시키는 데는 기여하였으나, 주

거생활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주택건설촉진법을 전면 개편해 주택법

을 제정하였다.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공급·관

리,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유지관

리를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 이

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

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

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수·

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있다.

5) 기타 유지관리 관련 법규

기타 건축물 및 설비 유지관리 관련 법규로는 소방

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이 있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2)은 승강기의 설치 및 보

5)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물 유지관리 제도개선 연구, 국토

교통부 , 2012

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승강기가 갖추

어야 하는 기능과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점검 및 유지관리방법과 관리주체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며 승강기시설이 체계적으로 유지관리 되도

록 하고 있다.

그리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3)은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방법과 소방시설전

문가의 자격요건 및 관리방법에 대해 명시하고 있

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은 열사용기자재에 대한 안전

점검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 어린이놀

이시설안전관리법, 전기사업법 등에서 관련 안전점

검 및 진단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에

관련시설이 설치될 경우 이와 같은 법률에서 규정

하는 안전점검 및 관리규정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

다.

구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점검의

종류 및

점검

주기

자체점검

① 작동기능점검

: 1년에 1회

② 종합정밀점검

: 1년에 1회, 일부

는 반기에 1회

① 자체점검

: 월1회

② 완성검사

: 완성한 경우

③ 정기검사

: 2년 유효

④ 수시검사

⑤정밀안전검사

: 15년 도래

승강기, 사고 발

생 승강기 등

- 검사의 종류

① 제조검사

② 설치검사

③ 개조검사

④ 설치장소 변경검사

⑤ 재사용검사

⑥ 계속사용검사 (안

전검사, 운전성능검사)

- 주기:검사유효기간

(1년)이 끝나는 시기

마다

점검

대상

① 작동기능점검

: 특정소방대상물 (일

부제외)

② 종합정밀점검

: 연면적 5천㎡ 이상

인 특정소방대상물(공

동주택은 16층 이상인

것만해당)

모든 승강기

보일러

압력용기

철금속가열로

(일정규모 이하 제외)

점검

사항

- 소화설비

- 경보설비

- 피난설비

- 소화용수설비

- 소화활동설비

승강기 시설
- 한국산업표준 (KS)

에 따라 검사

표 5. 유지관리 관련법규 안전점검 관련 규정

6)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조 참조

7)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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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2. 학교시설 유지관리 관계 법령

학교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관련법규는 학교시설

사업촉진법을 비롯하여 학교보건법, 학교급식법, 학

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이 있으며,

일부 시도교육청의 경우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

행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교육청에서는 별도의 관련

조례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은 초․중․고등학교시설사업

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제정한 법으로 건축 허

가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유

지관리 관련 부분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의 주요 법조항으로는 학교시

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 학교시설의 건축, 학교시

설 안에서의 행위에 관한 협의, 공공시설의 우선 설

치 등으로 추후 학교시설유지관리법의 제정시 주택

법과 같이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신축사업시 시설기

준을 포함하여 학교시설사업 및 유지관리사업의 전

반을 규정하는 학교시설법의 제정을 고려할 수 있

을 것이다.

그 이외에 학교시설 유지관리 관련 법규로는 학

교보건법, 학교급식법,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이 있는데, 학교보건법은 학생 및 교사

에 대한 건강의 증진 및 보호를 목적으로 보건관리

와 환경위생 정화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안전

사고예방 및 관리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여 전반적

인 학생건강에 관한 관리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경우 ‘시설물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시설물 유지관리 지

침서를 마련하였다. 지침서에는 안전점검 종류 및

시기, 유지관리 업무절차, 담당자의 임무뿐만 아니

라 건축, 토목, 조경, 전기, 방송 및 통신, 소방, 기

계분야 별 유지관리 지침을 제시하고 있으며, 수선

주기 및 유지관리 체크리스트를 제시하고 있다.

IV. 학교시설 유지관리 법령 제정

IV-1. 법령분석방법

1) 분석틀 설정 방법

법제화 항목 검토 방법의 설정 방법은 다음과 같

다.

첫째, 학교시설 유지관리 법제화 항목에 관련한

영향 요인을 설정한다. 둘째, 유지관리 법제화 분야

설정을 통한 관련법을 분석한다. 셋째, 영향요인과

법제화 분야를 축으로 하는 법제화 항목설정을 위

한 분석틀(테이블) 설정한다.

2) 영향요인 설정

학교시설 유지관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

은 앞서 3장에서 열거한 유지관리 관련 법규를 분

석 결과로 설정하였으며, 설정된 영향요인은 법제화

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경제성, 안전성,

기술성, 쾌적성, 적정성, 사용자, 법적조건 등의 8가

지 영향요인으로 설정하였다.

구분 내용

경제성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소요 비용대비 경제성을 고
려하여야 함

안전성
건물에 관련한 사고는 크게는 건물의 붕괴에서부터 작
게는 누전사고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사고를 막아야
함

기술성 유지관리와 관련된 기술개발에 대응하여 유지관리가 이
루어져야 함

전문성 건축물관리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거나 해당 전문적
작업 능력을 가진 사람에 의해 관리되어야 함

쾌적성 건강과 직결되는 쾌적성이 확보되어야 함

적정성 유지관리는 적기에 적정수준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사용자 사용자의 행동패턴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함

법적조건 관련 법적조건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표 6. 유지관리 영향요인 분야 설정

3) 법제화 분야 설정

건축법(유지관리법안), 주택법 등 기존의 유지관

리 법안을 기반으로 분야를 설정하였으며, 관리주

체, 유지관리업무, 예산, 유지관리계획, 녹색학교, 학

교안전, 교육 및 시스템 등의 8개 분야로 설정하였

다.

구 분 내 용

관리주체 학교시설 유지관리의 담당주체

유지관리
업무 유지관리 업무의 종류 및 담당주체별

예산 유지관리 예산의 수립 및 기준

유지관리
계획 유지관리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유지관리 기준

녹색학교 녹색학교 조성방안 및 유지관리

학교안전 학교안전점검 방법 및 안전관리 기준

교육 유지관리 사용자교육 및 관리자 전문교육

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

표 7. 유지관리 법제화 분야 설정

4) 분석틀 설정

영향요인을 X축, 법제화 분야를 Y축으로 설정하

여 항목을 분석 하였으며, X축 영향요인과 Y축 법

제화 분야 간의 관련성을 분석 할 수 있도록 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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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법안 분야와 영향요소에 대한 상관관

계를 표현하고, 관련 법규를 통해 유지관리 법안에

포함되어야하는 법안인지를 검토하고 설정하였다.

유지관리
법안분야

영향요소

경제성안전성기술성전문성쾌적성적정성사용자 법규

(X1) (X2) (X3) (X4) (X5) (X6) (X7) (X8)

관리 주체 Y1

유지 관리
업무

Y2

상호 관련성 검토하여
법제화 항목 추출

예산 Y3

유지 관리
계획

Y4

학교안전 Y5

녹색학교 Y6

교육 및
시스템

Y7

표 8. 유지관리 법제화 분석틀 설정

IV-2. 학교시설 유지관리 법령 제정 방향 분석

1) 목적 및 적용 범위

학교시설 유지관리는 학교시설의 기능 및 성능

을 유지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지속

적인 관리활동을 실시하는 것을 말하며, 교육활동

을 지원하기 위한 교과교실 확보 등의 활동은 배

제하고 본래 의미의 유지관리 업무범위로 한정

한다.

학교시설 유지관리 법제화 적용대상이 되는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고등학교, 특수학교(이하 "학교"라 한다)

로 한다. 이외 유치원과 대학교의 경우 사립학교

비율이 매우 높고 별도로 책정하는 등록금을 활

용하여 학교시설확보 및 유지관리를 하므로 법

의 적용범위에서 제외 하였다.

2) 유지관리 주체

(1) 관리주체의 전문성

현재 학교시설은 중장기계획 수립 등 전문적인

유지관리 업무추진을 위해 교육청 유지관리 전문조

직 설립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대해 민간유지

관리 업체만이 아닌 학교의 시설관리직 공무원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을 이수 의무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서울시교육청 등 일부 교육청에서 전문기구나 전

문조직 구성에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일부업무에 한

정해서 하고 있으므로 전반적인 중장기계획수립 및

관리를 위해 전문조직구성 필요하다.

(2) 관리주체의 적정성

학교시설의 관리주체는 학교경영자인 학교장과

관리감독자인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분담하고 있으

며, 유지관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 민간

사업자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야 한다.

유지관리
법안분야

영향요소

경제성안전성기술성전문성쾌적성적정성사용자 법규

(X1) (X2) (X3) (X4) (X5) (X6) (X7) (X8)

관리 주체 Y1 ■ ■
유지 관리
업무

Y2

예산 Y3

유지 관리
계획

Y4

학교안전 Y5

녹색학교 Y6

교육 및
시스템

Y7

표 9. 관리주체의 상관관계

3) 유지관리 업무범위

(1) 유지관리 업무의 적정성

유지관리의 업무 범위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일상적

유지관리와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환경개선사업 규모의

유지관리를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설정한다.

유지관리 사업규모 및 특성 등을 고려해 유지관

리 사업별 주체를 설정하여 효율적 유지관리를 도

모하도록 한다.

(2) 유지관리 업무 전문성

교육부 [2014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지정·관리 지

침]에 의거 시·도별로 [개축심의위원회] 및 [재

난위험시설심의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으나 추

후 안전을 포함한 유지관리와 관련된 종합적인

심의를 하는 위원회 별도로 혹은 통합하여 운영

하는 방안을 위해 법안에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유지관리
법안분야

영향요소

경제성안전성기술성전문성쾌적성적정성사용자 법규

(X1) (X2) (X3) (X4) (X5) (X6) (X7) (X8)

관리 주체 Y1

유지 관리
업무

Y2 ■ ■ ■ ■

예산 Y3

유지 관리
계획

Y4

학교안전 Y5

녹색학교 Y6

교육 및
시스템

Y7

표 10. 유지관리 업무의 상관관계

4) 유지관리 예산

(1) 적정 유지관리 예산 수립

국가 및 교육감, 교육장, 관리주체 등에게 학교시

설 현황 및 유지관리기준에 따른 적정예산을 편성

하여 유지관리 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여야 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총액교부 규정을 개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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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적정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시급

하다.

(2) 유지관리사업 집행 평가

현재 교육부에서는 각 시도교육청의 평가를 통해

특별교부금 인센티브(2013년 교육부 시도교육청 평

가계획)를 시도교육청별 차등 지원하도록 하고 있

으며 유지관리 예산편성 및 운영에 대한 평가를 통

해 적정 유지관리를 유도해야 한다.

유지관리
법안분야

영향요소

경제성안전성기술성전문성쾌적성적정성사용자 법규

(X1) (X2) (X3) (X4) (X5) (X6) (X7) (X8)

관리 주체 Y1

유지 관리
업무

Y2

예산 Y3 ■ ■
유지 관리
계획

Y4

학교안전 Y5

녹색학교 Y6

교육 및
시스템

Y7

표 11. 유지관리 예산의 상관관계

5) 학교시설 유지관리 계획

(1)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

① 유지관리 기본계획 수립

국가수준의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중장기 계

획의 수립이 필요할 경우 대부분의 관련법에서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시

설 유지관리의 경우도 건물의 라이프사이클(수선주

기)을 고려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시설 유

지관리에 관한 예산확보 및 사업시행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계획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

이다.

② 지역 유지관리 사업 계획의 수립

각 교육청에서 지역실정을 고려한 합리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적정 예산을

확보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계획

수립이 마련되어야 한다.

③ 타당성 평가의 실시

일정규모 이상의 유지관리사업의 경우 사전타당

성 검토를 통해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정함으로써 교육환경의 안전성, 환경성,

기능성을 만족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경제성을 고

려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재정의 효

율화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

다.

④ 사후평가의 실시

사업 후 사용자의 시설사용에 대한 만족도 및 개

선방향 등과 관련한 사후평가를 통해 추후 시행하

는 유지관리 사업의 방향성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해

야 한다.

사후평가에 대한 관련 법규는 건설기술관리법으

로 제52조(건설공사의 사후평가) ① 발주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

사 내용 및 효과를 조사·분석하여 사후평가를 하고

사후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유지관리의 경제성

시설물 유지관리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애

주기를 고려한 사전적인 예방보전방식을 실시한다.

또한 LCC분석을 위한 합리적인 학교시설 유지관리

기준 수립 및 예방적 유지관리를 위한 요소기술 개

발과 데이터 축적을 위한 시스템 개발이 고려되어

야 하며, 사후보전방식보다는 사전적인 예방유지관

리 방식을 통해 환경개선과 시설수명을 연장할 필

요가 있다.

유지관리
법안분야

영향요소

경제성안전성기술성전문성쾌적성적정성사용자 법규

(X1) (X2) (X3) (X4) (X5) (X6) (X7) (X8)

관리 주체 Y1

유지 관리
업무

Y2

예산 Y3

유지 관리
계획

Y4 ■ ■ ■

학교안전 Y5

녹색학교 Y6

교육 및
시스템

Y7

표 12. 유지관리 계획의 상관관계

6) 학교시설 안전관리

(1) 학교시설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 수립된 교육부의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각 지역 및 학교에서 체

계적인 안전관리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근

거 규정을 제시하여야 한다.

(2) 학교시설 안전관리 기준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는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나 시설

안전 유지관리와 관련된 기준은 부재하므로 본

유지관리 법규의 하위법령에서 별도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3) 학교시설 실험·실습비의 안전관리

초·중·고등학교 실험·실습실에서의 사고는 매

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별도의

안전관리 기준 및 안전교육과 관련한 법규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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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이와 관련한 기준 및 교육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대학 및 연구시설의 경우 2006년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안전사고 발

생율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초·중·고등학교의

실험실 안전관리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유지관리
법안분야

영향요소

경제성안전성기술성전문성쾌적성적정성사용자 법규

(X1) (X2) (X3) (X4) (X5) (X6) (X7) (X8)

관리 주체 Y1

유지 관리
업무

Y2

예산 Y3

유지 관리
계획

Y4

학교안전 Y5 ■
녹색학교 Y6

교육 및
시스템

Y7

표 13. 안전관리의 상관관계

7) 녹색건축 및 에너지 관리

(1) 녹색건축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① 녹색건축 인증의 취득

기존학교에 대한 녹색건축인증규정을 통해 녹색학

교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며 녹색건축성능유지를 위한

적정한 유지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20년 이상 경과건물이 전체의 50%를 상회하며

향후 기존 학교에 대한 녹색건축 활성화 정책 마련

이 필요하고, 녹색건축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이므로

관련 규정을 통해 녹색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

여 인증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②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의 취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의무 획득에 관

한 국가에서 정한 기준이 있으나 학교특성을 고

려한 별도의 성능 설정이 필요하다.

(2) 녹색학교 건축의 전문성

학교시설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녹색

및 에너지관리를 위한 녹색건축센터 지정 필요

하다. 학교시설 녹색건축센터를 통해 관련 교육

의 실시, 녹색건축물 및 에너지 정보체계 구축,

녹색학교 관련연구를 실시함으로써 녹색 학교활

성화 및 체계적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유지관리
법안분야

영향요소

경제성안전성기술성전문성쾌적성적정성사용자 법규

(X1) (X2) (X3) (X4) (X5) (X6) (X7) (X8)

관리 주체 Y1

유지 관리
업무

Y2

예산 Y3

유지 관리
계획

Y4

학교안전 Y5

녹색학교 Y6 ■ ■ ■ ■
교육 및
시스템

Y7

표 14. 녹색건축 및 에너지 관리의 상관관계

8) 학교시설 유지관리 교육 및 시스템

(1) 시스템의 기술성

교육부 차원에서 학교시설의 체계적이고 종합적

인 유지관리를 위해 학교시설 종합정보시스템을 구

축·운영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교육부에서 현재

세움터(건축행정정보시스템)와 유사한 인허가시스템

구축 준비 중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

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유지관리 사용자 교육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생 및 교

직원에게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시설 에너지효율화를 위해 시설

사용자에게도 에너지효율화 교육을 실시해야한

다.

(3) 유지관리 교육의 전문성

학교시설 관리자의 정기적인 교육실시를 통해 학

교시설 유지관리 전문성을 확보해야 하고, 학교시설

유지관리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과

학교시설 유지관리 전문 자격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유지관리
법안분야

영향요소

경제성안전성기술성전문성쾌적성적정성사용자 법규

(X1) (X2) (X3) (X4) (X5) (X6) (X7) (X8)

관리 주체 Y1

유지 관리
업무

Y2

예산 Y3

유지 관리
계획

Y4

학교안전 Y5

녹색학교 Y6

교육 및
시스템

Y7 ■ ■ ■

표 15. 유지관리 교육 및 시스템의 상관관계

IV-3. 전문가 설문조사

1) 전문가 조사 개요

연구의 학교시설 유지관리 법제화 방안을 설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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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전문가 집단을 통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

였다. 전문가 집단은 대학 교수, 시공사 대표, 각 시

도 교육청 시설담당자 등 총 30명의 학교시설 유지

관리 전문가로 구성하였으며, 현재 총 2회 조사를

실시하여 각 전문가의 의견을 수용하고 검토하였다.

2) 조사기간 및 응답률

1차 조사는 2014년 03월 06일부터 03월 09일까지

조사대상 30명 중 26명이 취합되어 응답률은 약

87%를 나타났으며, 2차 조사는 2014년 4월 11일부

터 4월 15일까지 조사대상 30명 중 19명이 취합되

어 약 63%를 나타냈다.

전문가

조사

진행

체계

델파이 조사지 작성 교육방향분석및기존학교사례를근거

1차 델파이 조사 시행 각분야별전문가의견수렴진행

조사결과 통계분석 평가결과에의한평가항목수정진행

2차 델파이 조사 시행 1차결과에의한전문가의견수렴재진행

2차 조사결과 통계분석 2차설문평가결과에의한평가항목수정

그림 5. 전문가 조사 진행 체계

3) 전문가 조사 결과

각 항목에 대하여 1점과 7점 사이의 배점 중 응

답인원이 가장 많이 선택한 최빈치 배점과 최빈치

값에 대한 응답인원의 백분율, 응답 인원의 중앙치

가 속하는 배점과 각 항목에 대한 평균값을 나타내

고 있다.

(1) 학교시설 유지관리 법제화의 필요성

학교시설 유지관리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은 대부분이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방향성에 관한 사항은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을 개정

하여 추가하는 방법과 별도의 학교시설 유지관리법

안의 재정 하는 방향 중 별도의 재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은 분포를 나타냈다.

법제화 목적 설정 의견은 매우 바람직하다는 의

견으로 제시되었고, 법제화 적용 범위에서는 유치원

및 초, 중, 고등학교 학교시설로 범위를 적용하였으

나 유치원의 경우 사립 유치원의 수가 많아 적용하

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2) 법제화 항목 구성

학교시설 유지관리 법제화 항목구성 내용에서는

전체적으로 높은 평균을 나타냈으나 타당성 평가

및 사후 평가, 학교시설의 안전관리, 실험 및 실험

실 안전관리, 녹색건축 및 에너지에 관한 사항에서

는 다소 낮은 평균을 나타냈다. 특히 안전관리에 관

한 사항과 녹색건축 및 에너지 관련 사항은 기존

타법과 중복되는 사항이라 별도의 개정이 필요 없

다는 의견이었다.

(3) 구성분야별 항목설정

학교시설 유지관리 업무범위 및 주체에 관한 의

견은 학교시설 관리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서

매우 낮은 평균값을 나타냈다. 이는 기관별 자체 실

정에 맞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

견과 학교시설관리위원회의 불필요성에 대한 내용

으로 인해 낮게 나타났다.

유지관리 계획 수립을 묻는 의견에서는 전체적으

로 높은 평균값으로 나타났다.

유지관리 예산 수립 의견에서는 집행평가에 대한

의견은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으며, 타당성평가

및 사후(사용자)평가 의견은 평가항목의 단순화 및

향후 결과 반영이 가능하도록 정량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4) 안전관리 및 에너지관리

학교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의견에서는 높은 평균

이 나왔으나 실험실 및 실습실 안전관리, 녹색건축

및 에너지관리에 대한 사항은 타법에서 이미 다루

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중복된다는 의견이 제시

되었다.

(5) 학교시설 시스템 구축 및 교육

학교시설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의견은 설계도

서 보존, 정보시스템 구축 및 관리, 정보시스템 관

리정보의 종류에 관한 사항에서 높은 의견이 나왔

다. 기타로 제시된 의견은 정보시스템 관리정보의

종류 중 별도의 시스템 구축보다는 교육부 주관 나

이스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교육 및 훈련에 대한 의견은 관리자 교육실시, 안

전교육의 실시, 유지관리 전문가 양성으로 높은 평

균값을 나타냈다. 이에 대한 기타의견으로 전문적인

시설관리자 자격증 제도 도입이 필요, 시도별 교육

기관에 해당 과목 개설 검토 등 다양한 의견이 제

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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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최빈치
(백분율) 중앙치 평균값

1
학교시설 유지관리 법제화의 필요성

학교시설 유지관리 법제화가 필요하다. 6.0(53%) 6.0 6.37

2

학교시설 유지관리 법제화의 방향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의개정을통한법제화 6.0(29%) 4.0 4.00

별도의 학교시설 유지관리법안의 제정 7.0(56%) 7.0 6.56

3

학교시설 유지관리 법제화 목적 설정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학교시설에 대
한 유지관리 기준을 정하여 학교시설의 기능
을 유지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이용
자의 복지 및 교육발전에 이바지함

7.0(58%) 7.0 6.53

4
학교시설 유지관리 법제화 적용범위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학교시설 7.0(68%) 7.0 6.68

5

유지관리 법제화에 따른 주요 항목 구성분야 적정성

유지관리 업무범위 및 주체에 관한사항 7.0(68%) 7.0 6.58

유지관리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7.0(58%) 7.0 6.53

유지관리 예산수립에 관한 사항 7.0(47%) 6.0 6.37

타당성평가및사후(사용자)평가에관한사항 6.0(58%) 6.0 5.63

학교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0(32%) 6.0 5.53

실험 및 실습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0(37%) 4.0 4.79

녹색건축 및 에너지관리에 관한 사항 6.0(53%) 6.0 5.37

학교시설통합관리시스템구축에관한사항 6.0(47%) 6.0 6.11

유지관리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7.0(47%) 6.0 6.26

6

타당성 평가 및 사후(사용자)평가

타당성 평가의 사업범위 6.0(47%) 6.0 5.89

타당성 평가방법 6.0(42%) 6.0 5.84

사후평가의 실시 6.0(47%) 6.0 5.68

사후평가 방법 및 활용 6.0(47%) 6.0 5.68

7

학교시설 유지관리 업무범위 및 주체

적정 교육환경의 유지 6.0(53%) 6.0 6.32

유지관리 업무 7.0(63%) 7.0 6.53

유지관리 주체 6.0(47%) 6.0 6.37

유지관리 전문조직 7.0(53%) 7.0 6.53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실시 6.0(50%) 6.0 6.17

사업대상학교의 선정 방법 6.0(53%) 6.0 5.53

지방자치단체의학교시설유지관리지원사업 6.0(37%) 6.0 5.58

유지관리 점검 7.0(58%) 7.0 6.53

학교시설 관리위원회의 설치 4.0(42%) 5.0 4.63

8

유지관리 계획 수립

유지관리 계획의 수립 7.0(58%) 7.0 6.58

지역 유지관리 사업계획의 수립 5.0(37%) 6.0 5.63

학교시설 유지관리 기준 7.0(68%) 7.0 6.68

9

유지관리 예산 수립

적정 유지관리 예산 수립 7.0(53%) 7.0 6.53

유지관리사업 집행 평가 6.0(37%) 6.0 5.84

10

학교시설의 안전관리

학교시설 안전관리 기본 설계 수립 6.0(47%) 6.0 6.21

학교시설 유지관리 기준 7.0(56%) 7.0 6.17

11

실험실 및 실습실 안전관리

실험·실습실의 안전관리 규정작성 6.0(37%) 6.0 5.47

안전관리자의 지정 6.0(37%) 6.0 5.58

안전점검의 실시 6.0(47%) 6.0 5.37

실험 및 실습실 안전교육 6.0(42%) 6.0 5.42

12

녹색건축 및 에너지관리

녹색건축의 인증(일정규모사업 이상) 6.0(53%) 6.0 5.50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일정규모이상) 6.0(47%) 6.0 5.61

에너지진단 및 에너지효율화 사업 6.0(42%) 6.0 5.67

학교시설 녹색건축센터의 지정 6.0(32%) 6.0 5.44

학교시설 녹색건축센터의 지정 6.0(42%) 6.0 5.39

13

학교시설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설계도서 등의 보존 의무 7.0(74%) 7.0 6.74

정보시스템 구축 및 관리 6.0(53%) 6.0 6.47

정보시스템 관리정보의 종류 6.0(58%) 6.0 6.42

14

교육 및 훈련

학교시설 관리자 교육실시 7.0(53%) 7.0 6.47

학교안전교육의 실시(교원 및 학생) 6.0(47%) 6.0 6.32

학교시설 유지관리 전문가 양성 6.0(47%) 6.0 6.21

표 16. 학교시설 유지관리 법제화 전문가 조사 결과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학교시설의 법제화 방안제시를 위

해 기존의 관련법의 체계 및 내용을 분석하고 학교

유지관리 법제화와 관련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

한 최근 법제화가 추진중인 학교시설 유지관리법

(안)과 관련한 연구의 내용분석을 통해 관련내용을

분석하여 방향성을 설정하였다.

이후 문헌 분석을 통해 기존학교 유지관리 실태

를 분석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도출하여 법제

화 방향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학교시설의 유지관리 법제화 분야별 항목과

법제화 영향요인과의 관련성 분석을 통해 분야별

법제화 기준을 설정하도록 하였다. 도출된 법제화

기준을 기반으로 법조항 및 내용으로 구성가능한지

여부를 분석하고 이를 구체적인 법안내용으로 재구

성하도록 하였다.

구성된 법안을 토대로 전문가 대상 델파이조사를

2차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전문가 의견 중에서 합리

적인 대안에 대한 법안을 재검토하여 정리하였다.

본 연구의 과정을 통해 도출된 연구결과는 다음

과 같다.

첫째, 법제화 방안은 기존의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의 개정을 통한 방안과 별도의 유지관리법안 제정

을 통한 방안 등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학교시

설사업촉진법의 개정의 경우 신축범위의 규정 및

기준과 관련된 내용이 전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므

로 연구범위가 광범위하게 되어 유지관리에 대한

초점이 흐려질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별도의

유지관리 법안의 제정을 통한 법제화방안을 제시하

도록 하였다.

둘째, 법안의 체계는 개념설정과 성능확보, 유지

관리 체계화 등 3가지의 개념으로 학교시설 유지관

리 법제화를 위한 체계를 구성하였다.

셋째, 법제화 항목의 분야는 유지관리업무범위 및

주체, 유지관리 계획, 유지관리 예산, 사업평가, 학

교시설안전관리, 녹색건축 및 에너지, 통합관리시스

템, 교육 및 훈련 등 10개 분야로 설정하였으며 법

조항은 제1조 목적을 포함하여 총 34개의 조항으로

구성하였다.

넷째, 유지관리 기준의 설정 및 중장기 계획의 수

립, 적정예산의 편성은 유지관리 법제화의 핵심적인

중요사항으로 유기적인 연계를 가지도록 체계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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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였다.

다섯째, 적정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지역별로 유지

관리기준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적정 예산을 수립

하는 것으로 제시하였으며 적정예산편성을 유도하

기 위한 장치로서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평가를 통

해 정책예산을 차등지급함으로써 적극적인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여섯째, 전반적인 유지관리 지원체계 및 기반 구

축을 위해 사용자 및 관리자에 대한 유지관리 교육,

유지관리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

템의 구축 및 관리에 대한 조항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학교시설 유지관리 법제화를 위한 기

초적인 상위법의 체계 및 조항, 내용구성에 대한 개

략적인 연구로서 향후 하위법 및 기준 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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